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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주요 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 2019. 1. 1. 시

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정하였습

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최

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

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더불어,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따

른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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